
재해개요

발생형태 부상정도 연령 동종경력

추락 사망 1명 55세 -

1

작업상황

발생원인

예방대책

- (개인보호구미착용)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
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였고,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미실시

- (위험성평가미실시)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으로
이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

- (교육미실시) 근로자 채용 시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
미실시

추락방지미실시

추락에의한위험방지조치실시

위험성평가실시철저

채용시교육실시

2

3

4

직접원인

기여요인

1

2

비정상작업

-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

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·사용하여 떨어짐의 위험 방지

-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안전한 작업수행 가능토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

- 근로자 채용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

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- 위험성평가 실시 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의 목적 및 방법, 책임자의 역할 등이 포함된

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

-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

추정,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·실행 등을 포함한 정기·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
전등 교체 중 사다리 상부에서 추락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‘2022. 06.00(월) 00:00경서울특별시소재아파트

1층에서피재자가A형사다리에올라가필로티

구조의천장전등교체작업중바닥으로떨어져

사망한재해

※필로티 : 기둥, 내력벽등하중을지지하는구조체이외의이벽, 

설비등을설치하지않고개방시킨구조

- (정상) 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(H≒5m) 전등 교체 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
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함

- (비정상) 경사가 있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 사다리가
전도되어 피재자가 추락함

- (작업방법)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전등 교체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
설치 후 작업하여야 하나, 전도의 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를 사용


